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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

담당 참여연 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

공동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요시한 테러인권보호  

총 쪽

1.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(7/21)  테러인권보호 에 공안검사 출신의 

이효원 서울  법  교수를 했다.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

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

것으로 알려졌다.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 으로 한 것은 인권보다

는 공안을 더 시하겠다는  정부의 인식을 그 로 반 한 것이며, 인

권보호 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. 

2. 테러인권보호 은 정부의 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

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. 비록 

강제 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, 그나마 인권 침해 요

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 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장치인 셈이다. 

그러나 정부는 공안검사 출신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기능을 유명무

실화시켰다. 굳이 이 교수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을 문제 삼지 않더라

도 인권보호 으로서 인권의식과 자질을 갖췄는지도 알 수 없다. 인권 분

야 경력이라고는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원으로 1년간 활

동했던 것이 부이다. 더욱이 인권보호 은 인권침해 행 가 발생할 경

우 총리에게 보고한 후 계기 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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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국무총리와 종속 계여서는 안 되나, 이 교수는 황 총리가 서울 앙지

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던 2002~2003년 황 총리 에서 검사로 일한 

후배라는 에서 한 인사라고도 보기 어렵다. 과연 이번 인사가 인권

보호 으로서 강단과 소신이 분명한 인물인지 의문이다.

3.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침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

이다. 국정원이 테러 험인물이라고 의심하면 언제든지 장 없이 융·

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과 계좌추 을 할 수 있다. 테러 험인물을 미

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. 즉 국민에 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

것이다.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책은 무하며, 그나마 유일한 장치

인 인권보호 마  유명무실하다.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, 국민

의당,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폐지 또는 개정을 약속했지만 20  국회가 개

원한지 두 달이 되어가도록 국회 논의는 잠잠하다. 테러를 명분으로 한 

인권침해가 실화되기 에 국회는 테러방지법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

다. 끝.


